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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감염병환자등 사망 신고 안내 요청

1.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1조 관련입니다.

2.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

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, '감염병 발생 신고서 '와 '감염병환자등 사망(검안) 신

고서 '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,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

'감염병환자등 사망(검안) 신고서 '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
3 . 이에 , 귀 협회 회원들이 감염병환자등의 사망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

시기 바랍니다 .

붙임.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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